
구리시 공고 제2023 - 408호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수정공고

 경기도 구리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2023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

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3월 10일

구 리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접수기간 : 2023. 3. 2.(목) ~ 12. 1.(금)

 ○ 사업예산 : 49,500천원(15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지원 

   - 자부담금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자부담금 면제대상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1. 유지관리비는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유지확인검사 검사비(23,100원∼42,900원)는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야함 [등급제 사이트(https://mecar.or.kr)]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절차 >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구리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소유자-제작사

(엔진교체 사업자)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또는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구리시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구리시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http://www.mecar.or.kr


 ○ 장착불가(4륜구동 등)나 장치 미개발 차량은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장착이 불가할 수 있음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을 준수하여야 하고, 

    차량 말소 시 장치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 보조금 회수 기준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름)

 ○ 탈거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고(교통사고 포함), 도난 및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이 없는 차량의 고장 등

    ※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3.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3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45~7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

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4. 문의처

 ○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소형 중형 대형
PM-

NOx
소형 중형 대형

PM-

NOx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 O

2 HK-MnS 1588-7657 O O O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O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 O O

5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39 O O O - - O O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O - - - O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O - - -

< 별첨 1 >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1부.

< 별첨 2 >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1부. 끝.



< 별첨 1 >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지방차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1.1.12 제정, ‘21.7.13 시행)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주요 제재 규정을 안내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

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

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

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

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

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

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

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

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

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

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

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

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

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

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

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

지된 행위를 한 자



< 별첨 2 >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 DPF 관리 유의사항 안내 -

○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백연 발생 방지)

○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보증기간 이후에는 지자체별 예산 범위내에서 

클리닝 비용 지원

    →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 저감장치와 관련 부품의 불법적인 조작, 훼손, 탈거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 공회전 제한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준수 및 주정차시 배기관 주변 화재 

위험이 있으니 확인 필요 : 배기관 주변에 쉽게 연소되는 물체(마른 낙엽, 지푸라기, 

종이, 타이어 등)나 인화성 물질(기름 및 오일 등)이 있으면 주정차하지 마시고, 

차량 뒷면과 벽 사이 충분한 거리 두기

<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

1. (부착 방법)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크래쉬패드(자기진단장치 근처 계기판 

상단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2. (규격 크기) 높이는 70mm로 하며, 길이는 100mm로 함

 ※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